
한 국 석 회 석 가

우편 130-100 서 울 동 대문 장안 433-19

제 τ>f尹Γ 호

2010. 2.11 .

조 함 원

제37회 정 기총회 개최 통보

공 업 협 동 조 합

πΞP (02) 2247-6551 / 전 송 (02) 2247-6554

석

 자
 신
 
조

 
목

이
ㄹ

해

0

한

 
시

 수
 참
 
제

1. 귀사의 일 익 번 창하심을 기원합니다 .

2. 우리조합 정관 제31조의 규정 에 의거 제37회

같이 개최하오니 한분도 빠짐 없이 참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

불참 하실 경우 붙임의 위임장을 지참 대리참석하여 의결권

시기 바랍니다 .

과

 로
 
하

음

 
으

 
사

다

 정
 행

ㄹ一ㄹ
 ㅗΛ 

O
一

ㄹ

∴
 삐

정

 부
 및

다

1) 일 시 : 2010● 2˚ 25(목 ) 10:30

2) 장 소 : 동대문구 장안동 경 남관광호텔 회의실

3) 부 의 안
— 제1호의안 : 2009년 도 사업 보고 및 결산승인 (안 )

— 제2호의안 : 잉 여금 처분(안
)

— 제3호의안 : 2010년 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(안
)

— 제4호의안 : 총회의결 사항 위임 (안 )

— 제5호의안 : 임원선 엄 (안 )

— 제6호의안 : 정관개정 (안 )

— 제7호의안 : 제규약 개정 (안 )

— 기타심의안 : 상조회 결산(안
)

붙임 : 위임장 1 부 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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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임 장

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

한국석회석 가공업 협동조합 정관 제39조 2항의 규정 에 의거 상기

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0년 2월 25일 개최하는 귀조합 제37회 정 기총회의

의결권 및 선출권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●

2010년  월 일

주 소 :

상 호 :

대표자 :(인 )

한국석 회석 가공업 협 동조합 이사장 귀하 ,


